
개호보험 제도 안내 
 

개호보험 제도에 대하여 

개호보험 제도(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해당)는 고령자의 생활을 사회 전체가 함께 
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

①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

개호보험에 가입하며, 개호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
②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,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 

③ 65세 이상인 분은 적은 본인 부담금으로 개호 서비스(요양 서비스)를 이용할 수 

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데이서비스(시설을 방문해 식사, 목욕 등의 기능훈련을 받을 수 
있음)나 시설 이용(시설에 입소해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) 등이 있습니다. 

※ 일부 질병(말기 암 등)의 경우 40세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

④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호(장기요양) 등급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 
 

개호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

① 개호보험료는 개호보험 가입자 중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의 요양 서비스 
비용 일부로 사용됩니다.  

②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. 

③ 개호보험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 
④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체납이 

장기간 계속되면 재산 조사나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 

⑤ 보험료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
있습니다. 

⑥ 연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. 

【40세~64세】 
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. 

※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로 개호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 

【65세 이상】 
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분을 제외하고, 개호보험과에서 우편으로 송부되는 

고지서로 개호보험료를 납부해 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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